
일하는 부모를 위한

‘6+6 부모육아휴직제’ 
따라잡기

‘6+6 부모육아휴직제’란?

생후 18개월 이내 자녀를 돌보기 위해 

맞벌이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

첫 6개월에 대한 육아휴직급여를 

통상임금의 100%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.

월 상한액(단위:만원)

 1월 200

2월 250

3월 300

4월 350

5월 400

6월 45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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‘6+6 부모육아휴직제’는 누가 사용할 수 있나요? 

 고용보험법」상 고용보험 피보험자인 근로자(단,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)가 

사용할 수 있습니다.  

고용보험 피보험자가 아닌 공무원이나 사립학교 교원 등은 해당되지 않습니다.

본인은 일반 근로자이고, 배우자가 공무원이나 사립학교 교원인 경우에는 
사용할 수 있나요?

배우자는 사용할 수 없으며, 근로자인 본인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. 

예시 1    	공무원     근로자(피보험자) 순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
 근로자가 본인의 육아휴직급여 신청 시 공무원인 배우자의 육아휴직 이력 

 증빙서류 제출       근로자에게 ‘6+6 특례 육아휴직급여’ 지급

예시 2    	근로자(피보험자)     공무원 순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
 근로자에게 일반 육아휴직급여 지급       이후 공무원인 배우자의 육아휴직 이력 

 증빙서류 제출       근로자에게 ‘6+6 특례 육아휴직급여’의 추가지급분 지급

‘6+6 부모육아휴직제’를 적용받으려면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
2024년 이후에 최초로 사용해야 하나요?

‘6+6 부모육아휴직제’는 기존 ‘3+3 부모육아휴직제’를 확대·개편한 제도로,

부모 모두 개정법 시행 전에 육아휴직을 시작했더라도, 2024년 이후에 사용한 

기간이 개정법 지급요건(자녀 연령이 18개월 이내)을 충족하면 해당 기간에는 

적용됩니다. 

예시 1     자녀가 ’22.8.15. 출생한 경우 
 첫 번째 휴직자  ’23.10.15. ~ ’24.6.14.(8개월) 사용 

 두 번째 휴직자  ’23.11.15. ~ ’24.5.14.(6개월) 사용

         ’24.1.1. 기준, 자녀 연령이 개정법 지급요건에 충족되는 18개월 이내이므로 

          ’24년 이후 기간에 대해서는 ‘6+6 부모육아휴직제’ 적용 가능

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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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녀가 2024년 이전에 출생했어도 ‘6+6 부모육아휴직제’를 사용할 수 
있나요?

2024년 이전에 출생했더라도 육아휴직 시작 시점에 자녀 연령이 생후 18개월 

이내라면 사용할 수 있습니다.

자녀가 2024년 이전에 출생했고,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처음 
시작한 날이 2024년 이전인 경우에도 사용할 수 있나요?

2024.1.1. 기준, 자녀 연령이 18개월 이내라면 사용할 수 있으며 2024년 이후 

사용기간에 대해 ‘6+6 부모육아휴직제’가 적용됩니다. 

  예시  	 자녀가 ’22.6.30. 출생한 경우 
 첫 번째 휴직자  ’23.3.1. ~ ’23.12.31.(10개월) 사용 

 두 번째 휴직자  ’23.12.1. ~ ’24.7.31.(8개월) 사용

       ’24.1.1. 기준, 자녀 연령이 18개월이 지났으므로 

      ‘6+6 부모육아휴직제’ 적용 불가

‘6+6 부모육아휴직제’는 부모의 육아휴직 기간이 겹쳐야 적용되나요?

‘6+6 부모육아휴직제’는 생후 18개월 이내의 같은 자녀를 돌보기 위해 부모가 

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에 적용되므로 기간이 반드시 

겹쳐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.

다만, 육아휴직급여는 부모가 각각 사용한 육아휴직 기간 중 공통으로 사용한 

개월을 기준으로 지급합니다. 

 ‘6+6 부모육아휴직제’ 적용기간 이후에는 일반 육아휴직급여로 지급

  예시  	 자녀가 ’23.12.1. 출생한 경우 
 첫 번째 휴직자  ’24.1.15. ~ 5.14.(4개월) 사용 

 두 번째 휴직자  ’24.3.15. ~ 8.14.(5개월) 사용

       부모 공통 사용기간은 4개월이므로 4개월간 적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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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모가 육아휴직을 순차적으로 사용한 경우 육아휴직급여는 
어떻게 지급되나요?

부모가 육아휴직을 순차적으로 사용했다면, 두 번째 육아휴직자가 육아휴직급여를 

신청해야 적용이 되는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.

따라서 첫 번째 육아휴직자에게는 우선 ① 일반 육아휴직급여(월 상한액 150만원)을 

지급하고, ② 두 번째 육아휴직자의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할 때 첫 번째 육아

휴직자의 차액분(6+6 적용급여-일반 육아휴직급여)을 지급합니다.

  예시  	 ‘6+6 부모육아휴직제’ 1개월을 적용받는 
	 첫 번째 육아휴직자의 육아휴직 급여

   두 번째 육아휴직자의 월 통상임금이 250만원인 경우 

           1개월분의 최대 상한액인 200만원으로 적용

    첫 번째 육아휴직자의 1개월분 육아휴직급여는 1,125,000원

      (통상임금의 80%인 월 최대 상한액 150만원에서 사후지급금 25%를 제외한 금액)

     2,000,000-1,125,000=875,000원 추가 지급

첫 번째 육아휴직자에게 ‘6+6 부모육아휴직제’를 적용한 육아휴직급여 
추가분을 지급할 때, 통상임금은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하나요?

육아휴직급여는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하므로 첫 번째 육아휴직자가 

육아휴직을 시작할 당시의 통상임금으로 산정하여 지급합니다.



6+6 부모육아휴직제 적용사례

참고  

부 1 2 3 4 5 6

모 1 2 3 4 5 6 7

부 1 2 3 4 5 6

모 1 2 3 4 5 6

’24.1.1.

’24.1.1.

3+3 부모육아휴직제          일반육아휴직급여          6+6부모육아휴직제 

3+3 부모육아휴직제          일반육아휴직급여          6+6부모육아휴직제 

부모가 개정법 시행 전에 사용했으나, 개정법 시행 이후에 사용한 
기간이 있는 경우
→ 부모의 육아휴직 첫 6개월 범위 내에서 ’24.1.1. 이후 사용기간에 대해 

 ‘6+6 부모육아휴직제’ 적용

부모 중 한 명이 개정법 시행(’24.1.1.) 이후 최초로 사용한 경우
→ 부모의 첫 6개월 급여에 대해 ‘6+6 부모육아휴직제’ 적용

부 1 2 3 4 5 6

모 1 2 3 4 5 6

’24.1.1.  사례 2  	

  사례 1  	

    사례 


